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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부동산 잔금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잔금일 유보 요청의 건

귀댁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. 

본인은 수신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내
용증명을 발송합니다.

- 다 음 - 

1. 수신인과 발신인은 2023. 9. 15.자로 경기도 춘궁동 303-17에 소재
한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

2. 계약한 바에 따르면 2024. 2. 27.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, 
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

3. 본 계약 이후 발신인은 지체없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. 

   - 23. 9. 19. 율 건축설계사무소 가설계 의뢰
   - 23. 9. 26. 신풍EG 건축설계사무소 가설계 의뢰
   - 23. 10. 4. 율 건축설계사무소 견적서 수령
   - 23. 10. 9. 신풍EG 건축설계사무소 설계 및 건축허가 의뢰
   - 23. 10. 24. 토지 실측
   - 23. 11. 1. 구조 검토
   - 23. 12. 19. 최종 설계도면 수령
   - 23. 12. 29. 신풍EG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하남시청에 건축허가 신청



   - 24. 1. 15. 하남시 문화정책과에서 건축 높이 보완 및 문화재 관련 
추가 검토 통보 수령

4. 발신인은 건축허가 보완통보를 받은 즉시 수신인 측 부동산에 이와 
같은 사실을 전달하였으며, 이와 동시에 건축 허가 미승인 결과에 대
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. 이는 매매 계약 당시 수신인 측이 ‘본 목
적물에 4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’는 정보를 구두로 발신인 
측에 전달한 바 있고 이 점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
동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. 

5. 이에 발신인과 수신인은 ‘행정절차에 따른 문화재와 관련된 건이 발
생할 시에는 매도인 매수인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’는 계약서 특약조
항에 따라 협의를 시작하였고,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. 이러한 
협의 과정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문화재 현상 변경, 건축 
허가 및 대출 실행에 대한 진행을 전혀 할 수 없었고, 이로 인해 잔
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. 

6. 이에 발신인은 본 목적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잔금일을 
유보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, 수신인께서는 이를 양지하시어 
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

2024. 3. 14.
발신인   한믿음, 한사랑


